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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60년 4·19는 전후 한국 역사의 주요

한 전환점이었다. 사건으로서 4·19 그 자

체는 부정선거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에 그

치는 것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4·19

에서 이듬해 5·16까지 약 1년간은, 일제식

민통치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남북 단독정권

수립과 전쟁을 거친 분단체제 형성기가 종

언을 고함과 동시에 한국사회가 새로운 단

계로 진입하는 분기점이었던 것이다.

이 4·19정국 동안에는 4·19가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였던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

한 처벌요구는 물론 한국전쟁 중 거창, 남

원 등지에 발생한 양민학살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그리고 백범(白凡) 김구암살과

같은 해방이래 정치암살사건의 진상규명 등

과거에는 언급조차 될 수 없었던 은폐된 과

거사에 대한 청산요구들이 봇물 쏟아지듯

제기되었다. 나아가 민주주의와 평화적인

통일이 국가와 이념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혁신적인 정당운동, 교

원조합을 필두로 하는 사회운동 그리고 남

북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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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정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에는

헌법과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을 유린한 반민주행위자들을 국가와 국민

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민주자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규정은 정부수립 이래 처

음 있는 일로 이는 국민들이 얻어낸 민주주

의의 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4·19 관련 기록물들은 이와 같은 역사

적 인식하에 선별·평가·수집에서 보존단

계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닌 하나의 기록물군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문서철

역시 4·19 기록물군에 속하는 자료이다.

1.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4·19관련

기록물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4·19

와 관련된 기록물의 종류는 우선 4·19직후

과도내각 수반(허정) 및 대통령(윤보선)재가

문서와 국무회의록, 각 조사 및 심사위원회

기록, 외무기록, 판결문 및 수형기록 그리고

기타 행정공문 등이다. 이들 기록은 법무부,

외무부, 총무처, 검찰청, 국세청 및 대통령비

서실 등에서 이관된 것들이다.

과도내각수반과 대통령재가문서는 법률

공포에 관한 법제처의 재가문서가 거의 대

부분이다. 따라서 과도내각수반 재가문서가

약 150건, 대통령 재가문서가 약 1500건 정

도되지만 분량에 비해 내용적으로 국가수반

의 재가문서에 걸맞는 역사적 또는 정책적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미흡하다.

국무회의록은 4·19로 허정과도내각과

민주당정권시기의 주요 국정진행 상황을 보

여주는 기본적인 자료이다. 아쉬운 것은 현

재 보존 되어있는 대부분의 국무회의록에

발언록, 행정각부 보고자료, 각종 첨부자료

들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4·19같은 비상시기에 정부의 정세파악을

보여주는 각 기관정세보고 부분이 편철누락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존기록

물의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량이나 내용면에

서 국무회의록은 행정부의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기록물임은 틀림없다.

법무부 이관기록 중 주목되는 것은 반민

주행위자 조사 및 심사기록이다. 총 398권

분량의 이 문서들은 4·19후 국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각 도에 설치

된 조사위원회가 생산한 문서로 1979년 법

무부에서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되었다. 이

문서들은 본 법의 조사대상이었던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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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원, 경찰(사찰계), 대한반공청년단원

등 반민주행위혐의자의 개인별 심사기록으

로 구성되어 있다.1) 각 문서철에는 지역별

로 조사대상자의 자술서, 심문조서, 주변인

의 탄원서 등의 관련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현재 개인신상자료로서 일반공개가 제한되

어 있지만 만약 학술연구에 활용된다면 각

지역조사위원회의 심사과정과 지방행정기관,

경찰, 각지방 정당지부 및 반공단체지부 등

1950년대 각 지방세력의 성격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외에 검찰청과

교정청에서 이관한 재판기록 및 수형기록들

이 있는데, 내용은 부정선거관련자들, 권력

남용 및 부정축재자들과 4·19에서 5·16까

1)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12.31. 법률

제 587호) 의 목적은 1960년 4월 26일 이전

특정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반민주

행위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한 행위를 의미한

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률에는 반민주행

위의 혐의가 있는 조사 및 심사대상자로서 자

유당원과 국무위원, 지자체장, 경찰, 검찰, 군

은 물론 대한반공청년단원, 국영기업체 및 주

요 금융기관간부 등을 명시하였다. 이들에 대

한 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각도에

두었으며 구성원은 법관 2인, 변호사 2인, 대

학교수 2인, 종교·언론 기타 사회유지 7인,

그리고 4월혁명단체 대표 2인 등 15인으로 구

성되었다.

지 각종 사회운동에 가담한 인물들의 것으

로 구분된다.

외무부문서는 4·19를 전후하여 재외공

관과 본국간에 주고받은 전문으로서 4·19

당시 이승만 및 정부의 국제여론에 대한 인

식의 단면을 보여준다.2)

본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기록은 이승

만과 이기붕 및 그 일가의 재산에 관한 조

사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특정재산조사위

원회(이하 재산조사위로 함) 문서이다. 4·

19직후 경찰 및 검찰이 이승만·이기붕의

재산 조사했다는 것은 당시 몇몇 언론에 보

도된 바 있었지만 정작 재산조사 주관조직

이었던 재산조사위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재산조사위는 1960년 7월에 허

정과도내각하에서 구성되어 언제 폐지되었

는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재산조사가 완료되는 9월까지 두달간이 실

질적인 활동기간이었다. 현재로서는 정부기

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특정재산조사관

계철 이 유일한 재산조사위 문서로 보인다.

2) 반민주행위자 심사기록과 행형기록은 개인기

록으로 분류되어 당사지 및 연고자 등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열람에서는 열람

이 제한된다. 재외공관의 전문은 그 일부가

정부기록보존소 대전본소의 국가기록전시관

에 전시되어 있다.

4·19 직후 이승만·이기붕일가 재산조사기록 223



기록보존 제13호

2. 특정재산조사관계철 의 생산 및

보존유래

특정재산조사관계철 은 국세청 이관 문

서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당시 특정재산조

사위원회의 소관기관은 아니었으며 단지 최

종적으로 문서를 인계 받은 기관이었다. 재

산조사위는 재무·내무·법무부를 비롯한 8

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맡았고, 위원장인

재무부차관의 명의로 각 위원기관에 재산조

사의뢰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당시 재산조

사위 생산문서의 종류는 대략 재산조사위가

각 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공문서류들과 재

무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보고문서, 그리고

재산조사위의 자체 개별 조사문건 및 내부

정리총괄문서들로 추측된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문서철을 보면 위의

8개 기관 이외의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관

련기관도 재산조사위의 의뢰에 따라 해당기

관 소관범위에 있는 이승만·이기붕 양인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산조사위의 주관하에 각 중앙행정기

관에서 이승만, 이기붕 일가의 국내외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

는데, 각 지방행정기관을 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산하 지방조직망을 통해 조사를 실시

했을 것이다. 이는 1960년 7월말에서 8월초

까지 재산조사위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으로, 검찰총장은 다시 각 지검과 지

청으로 조사보고지령을 내린 사실이 담긴 당

시 검찰예규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3) 검찰청 외에도 재무부는 소속 지방관재

청과 세무서, 내무부는 경찰, 자치단체 그리고

외무부는 재외공관 등의 소속기관에 조사지시

를 내렸다. 따라서 생산문서의 내용이나 분량

은 알 수 없지만 당시 각급 기관에서 이승

만·이기붕의 재산조사관련 문서들이 생산되

었다는것만은분명한사실이었다.

따라서 현재 재산조사위 관련문서로 정

부기록보존소에 남아 있는 것은 1권에 불과

하지만 1960년당시에는 검찰청의경우 각지

검 및 지청으로부터의 조사보고의 취합문서가

대검과 각지검및 지청에 한동안보존되었을

것이며, 경찰, 관재청, 세무서, 군(軍), 재외공

관 등지에서 생산된 문서들도 내무부, 재무

부, 국방부 및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보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물론 하부기관에서는 보

고문서를 작성한 후 취합정리문서만 재산조사

위나 상부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한시보존문서

3) 광주지검 장흥지청 사무과, 1960, 예규철 ,

관리번호 BA0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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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폐기되었을가능성도있다.4)

정부기록보존소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따

르면 특정재산조사관계철 은 1979년 국세

청 총무과로부터 이관되었다. 다만 앞서 언

급했다시피 본 문서철은 처음부터 국세청에

서 보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산조사

위가 구성된 1960년 당시 국세청은 아직 존

재하지 않았다. 재산조사위 규정에 따라 재

산조사위 사무실은 위원장 기관인 재무부에

두었으며, 사무직원도 간사장(재무부 관재국

장) 및 간사(관재과장 및 국유재산과장) 그

리고 서기직에 이르기까지 재무부 직원이

파견되었다. 따라서 재산조사위문서는 애초

4) 당시 공문서는 국무회의의결문서 및 대통령·

총리결재문서인 특류(特類)문서와 장관전결문

서인 갑류(甲類)문서 이외에는 10년이하의 한

시문서로 분류하는 것이 정부처무규정상의 원

칙이었다. 대통령훈령 제1호 정부처무규정

(政府處務規程) 제69조, 관보 제133호,

1949.7.15. 이같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

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해당기록의

상당부분이 남겨지지 않았고, 폐기된 문서들도

그 폐기목록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공공기록물보존관리의 부정적

인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사실 규

명을 위한 주요 기록물들은 일반보존분류기준

의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관련기록물군 전체

가 보존되어야하며아울러 폐기되더라도그 목

록과 관리이력에 관한 기록이유지되어야 마땅

할것이다.

에 재산조사위가 소재한 기관인 재무부에서

생산되어 그곳에서 한동안 보존되어 있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조사위 1차회의에서 작성된 특정재

산조사요령 에 의하면 재무부내에서는 관재

국(管財局)과 이재국(理財局) 그리고 사세국

(司稅局)에 특정재산의 조사업무가 맡겨졌

다.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조사위

의 활동기간동안 이들 세 국의 조사결과는

재산조사위에 제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재산조사위의 활동이 종결된 후 조사위의

문서들은 관재국, 이재국, 사세국 세 국중

하나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디

를 거쳤든 정부기록보존소로의 최종 이관처

가 국세청인 것으로 미루어 재무부내에서

최종 이전된 곳은 사세국으로 짐작된다.5)

물론 문서인계 경위에 관한 기록은 남이 있

지 않지만 사세국에 인계된 이유는 조사재

5) 재산조사위 문서들이 1979년 이관 당시대로

정리·편철된 것은 국세청 보존시기였을 가

능성이 높지만 문서철 내용만을 통해서는 정

확한 편철시기나 정리기준은 알 수 없다. 문

서철의 정리·편철상태를 보면 날짜순으로

된 것도 아니고 동일문서 사본들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어떠한 기준이나 업무상의 목적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관련문건들

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묶어 둔 것일 수

도 있어 편철정리기준을 추정하는 것이 무의

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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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사후처리, 구체적으로는 세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부 사세국은 1966년 2월 28일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사세

국의 업무 중 세제관련 업무를 제외한 나머

지는 신설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6) 만약

사세국에서 재산조사위기록을 보존하고있었

다면 이때 다른 문서들과 함께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을 것이다.7)

3. 문서철에 나타난 특정재산조사위

원회의 구성과 활동

6) 국세청직제 , 관보 제4284호(1966.2.28) 관

리번호 BA0190056 ; 행정자치부, 1998, 정부

조직변천사 상, 558쪽. 사세국의 업무중 세

제업무는 신설 세제국과 그 하부의 세제 제

1·2·3과로 각각 이관되었다.
7) 국세청 설치이전 생산문서로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정부기록보존소로 최종 이관된 문

서는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주

목할 만한 것은 1950년에서 60년대 초반에

걸쳐 생산된 귀속재산(歸屬財産)소청심의관

련문서(심판서 및 회의록)들과 라이징선, 스

탠다드석유회사 등을 비롯한 태평양전쟁기

소개된 연합국인 소유의 재산문제와 관련된

연합국인재산관련문서들이다. 전자는 대략

80권, 후자는 18권 분량이다. 최종 이관부서

는 국세청 징세심사국 관재과인데 재무부 관

재국으로부터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재산조사관련철 은 A4용지 크기의

1권으로 전체 436쪽 분량이다. 문서철 각 문

건들의 생산일시는 1960년 9월에서 이듬해 5

월까지이지만 분량과 관계없이 문건의 건수는

대부분 1960년 7월에서 9월에 집중되어 있다.

문서종류는 재산조사위 조사의뢰발송공문 및

각 기관에서 회보한 접수문서, 재산조사위

회의록, 재산권과 사용권을 주장하는 민간단

체의 진정서 및탄원서류 등으로 구성되어있

다. 조사시행과 관련된 문건들은 건수는 많으

나 내용이 간략한 반면 각 단체에서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 등의 민원문서는 해당기관

의 정관,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

당분량이상대적으로많다.

1) 특정재산조사위원회규정 의 제정

주지하다시피 1960년 4월 26일 이승만대

통령이 하야와 함께 제1공화국은 갑자기 붕

괴했다. 이후 7·29선거후 민주당내각이 들

어서기까지 약 3개월간 과도내각은 허정이

이끌었다. 4·19와중에 내각수반에 임명된

허정은 이승만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서

취임 직후 제일성으로 반공주의(反共主義)

고수 , 부정선거 처벌대상은 고위책임자 및

잔학행위자에 한정함 그리고 혁명적인 정

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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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한 보수적 성향의 인물이었다.8)

허정과도내각은 4·19사태수습,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정권이양준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승만·이

기붕 및그의일가가소유하고 있던 재산처리

문제도 과도내각이 해결해야 할 문제중 하나

였다. 시위군중들을 분노케 한 서대문 이기붕

저택의 사치상과 이승만의 해외 재산은닉 의

혹 등으로 4·19직후 부터 양인의 재산을 조

사해야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었던 것이

다. 과도내각으로서는 갑자기 주인이 없어져

버린 최고권력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 급선무였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담

8) 허정(許政)은 1896년생으로 부산출신이다. 보

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시기 해외로 망

명,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에서 이승만과 관계

를 맺었다. 해방직후 한민당에서 정치활동을

했고, 정부수립 후에는 교통부장관 국무총리

서리, 서울시장 등을 거쳤으며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친이승만계열이

었지만 자유당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이

유로 4·19시위가 점차 격화되자 이승만에

의해 외무장관 겸 수석국무위원으로 임명되

었고, 하야 후에 그대로 수석국무위원으로서

내각수반이 되었다. 허정 과도내각은 말 그대

로 새로운 선거에 의한 정부가 구성되기까지

의 과도적인 내각이었다. 허정 자신도 최소한

7월안에 선거를 하여 8월 15일 이전에 새 정

부로 정권을 이양할 계획이었다. 실제 정권이

양은 계획보다 이틀 늦어졌다.

당할기구의구성문제가내각에제기되었다.

조사기구 설치규정안은 이승만 하야 후 2

달이 채 안된 6월 21일 법제처로부터 국무회

의에 상정되었다. 그 결과 4·26사태로부터

파생된 특정인 즉 전대통령 이승만 및 그 가

족과 전 민의원의장 이기붕 및 그의 가족의

소유재산과 유산 이른바 특정재산으로서 국

내또는해외에소재하는 것을 조사하기위한

특정재산조사위원회규정이 6월 22일 국무

원령(國務院令) 제2호로 공포되었다. 문서철

에 따르면 재산조사위는 규정이 통과된 후 7

월과 8월두차례회의를개최했다.

이처럼 이승만과 이기붕의 재산을 조사

하기 위한 기구 즉, 재산조사위는 새 선거

에 의한 민주당내각에서가 아니라 그 임무

가 과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내각에 국정

을 인계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던 허정내

각하에 구성되었다. 궁극적으로 재산조사기

구 구성이 분출하는 대중여론에 따른 것이

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허정내각의 과도적

인 성격과 보수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내

각의 재산조사위의 구성동기에는 기본적으

로 혁명적 동기보다는 민법상 부재자(不在

者) 또한 상속인의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조사 및 확인이라는 행정논리

가 좀더 짙게 깔려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

4·19 직후 이승만·이기붕일가 재산조사기록 227



기록보존 제13호

으로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정보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행정부에 재산조사기구가 만

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에서는 대중

여론의 소극적인 추수를 넘어서는, 이른바

4·19정신에 기반한 이승만·이기붕재산의

철저한 조사 및 처분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

가능했다. 당시 이승만·이기붕의 재산을조사

하여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

던 것에비해조사를주관한 재산조사위의 존

재와 활동이 당시 언론에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그러한요인때문이라고생각된다.

2) 제1차 회의

재산조사위 제 1차회의는 7월 15일 오

전 10시 재무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재산조사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외무

부·내무부·재무부·부흥부·법무부·국

방부·농림부·상공부 등 8개 부의 차관

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재무부차관

이었다. 따라서 위원장은 당시 재무부 사

무차관이었던 김용갑(金容甲)이었다.9) 위

원회 구성원의 이력은 아래의 표와 같다.

9) 당시 재무부 예산국장이었던 이한빈(李漢彬)에

의하면 김용갑은 보수적인 균형감각으로 매사

를 상식적으로 처리하는 인물로서 허정내각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당시 재무장관은 미

군정 재정부장을 지냈던 윤호병이었지만 실제

로는 차관인 김용갑이 재무행정을 전담하다시

피했다고 한다.(이한빈, 1996, 이한빈 회고록-

일하며생각하며- , 조선일보사, 103쪽)

특정재산 조사 관계철 표지 및 회의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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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이승만·이기붕

일가의 재산조사는 재산조사위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망을 통해서 이루

어졌다. 재산조사위의 위원기관은 아니었

으나 문교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황실재산사무총국(皇室財産事務總局) 등도

특정재산 조사의뢰 대상기관이 되었다. 제

1차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각 부 조사요령

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특정재산 조사위원회 위원이력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김용갑(金容甲) 재무부
·1919년전남순천일본와세다대학미하바드대

·서울대상과대학교수, 경향신문논설위원, 재무부차관, 한국경제인협회이사

이동환(李東煥) 내무부
·1916년경남서천 일본동경상대고등문관시험행정과
·체신부 내무국장(46), 서울시내무국장(58), 내무부차관, 주일특변전권공사

(61) 호주·뉴질랜드겸임대사(62)

이수영(李壽榮) 외무부
·1921년평북청산일본와세다대
·외무부 정보국장(53), 프랑스대사 영국참사관(56) 유엔대표부 대리공사(59),
외무차관, 유엔·프랑스·캐나다대사(64∼)

김영천(金永千) 법무부
·1914년전남장성일본와세다대보통문관시험법과
·대검검사, 법무부법무국장(56), 법무부차관, 대검차장검사

이희봉(李熙鳳) 국방부
·1916년서울보성전문·일본중앙대
·보성전문교수, 고려대법대학장민사법학회장, 국방부차관, 학술원회원

박도언(朴道彦) 농림부
·1911년경북예천대구농림
·외자청청산과장(50), 농림부농정국장(52), 농업은행이사(58) 농림부차관

유창순(劉彰順) 부흥부
·1918년평남안주평양상고미국헤이스팅스대
·한국은행동경지점장(51)·뉴욕사무소장·조사부장, 부흥부차관, 상공부장관

(61), 경제기획원차관(63), 한국은행총재, 국무총리(15대) 한국적십자총재

* 상공부는 차관대리로 상역국장 (商易局長 )이 참석 .

4·19 직후 이승만·이기붕일가 재산조사기록 229



기록보존 제13호

이상과같이재산조사위 1차회의는조사대

상 및 요령을 정한 후 8월 10일까지 조사결과

를회보하기로하고 1시간반만에산회되었다.

3) 기관별 조사결과

재산조사위의 의뢰를 받은 각 기관은 대

략 8월 초까지 재산조사위에 조사결과를 제

출하였다. 문서철에는 재무·내무·법무 등

조사기관들이 보낸 각각의 회신공문이 묶여

있다. 이중 재무부·내무부·법무부·외교

부·문교부·국방부 이외의 기관에서는 별

다른 내용의 조사결과보고는 없었다.

문서철에는 기관의 회신문서 모두가 남

아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국방부의 경우,

국방부차관이 재산조사위에 보낸 공문은 없

고 대신 합참의장이 차관에게 보낸 조사결

과에 관한 공문이 편철되어 있으며, 재무부

의 경우 이재국과 각 지방사세청이 재무부

본부에 보낸 문서중 일부만 들어 있다. 그

렇지만 조사의뢰대상이었던 전 기관에서 회

보한 문서들이 한 건 이상 편철되어 있다.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재산 등 전체적으로 광

범위한 조사가 진행된 기관은재무부, 내무부,

법무부등이었다.

《特定財産調査要領》

기관별 조사요령

재무부

·각 시중은행예금 ,해외송금·보관물(이재국장)

·각 세무서에 대하여 주식과 상속세자료에 의한 자료(사세국장)

·호적조사, 재산관리비서(財産管理秘書)에대한조사, 재산조회및자료수집, 신문잡지의보도자료(관재국장)

외무부 : 외국에 소재한 재산, 동산, 부동산, 예금

내무부

·경찰기관에서 조사한 재산

·서울특별시 각 구청 및 시·읍·면 비치 지세명기장, 가옥대장, 가옥세명기장에 의한 부동산

부흥부 : 원조자금의 배정·사용에 관련한 조사

법무부 : 검찰당국조사자료에 의한 조사

국방부 : 계엄사령부 조사자료, 진해소재 해군경비사령부 소재재산 조사

농림부 : 국유임야의 대부 및 불하재산 조사

상공부 : 수출입허가사무에 관한 자료

문교부 : 국보 및 교육재단에 기부행위재산조사(이화여대, 숙명여대, 인하공과대학, 숙명여중고 등)

황실재산사무총국 : 구황실재산의 불하재산

교통부·채신부·보건사회부 : 불하재산 및 관련재산

각부공통사항 : 재산점유자 재산소지자 그 사살을 알고 있는 기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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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무부에서는 조사요령에 따라 관

재(管財)·사세(司稅)·이재국(理財局) 등에

등 부동산 및 예금, 주식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관재청은 각 지방관재청에

사세국은 각 지방사세국에 조사보고를 지시

하여 그 결과를 취합보고하였다. 문서철에

는 각 지방 관재청들의 보고문건과 사세국

의 보고문건(문서번호불명) 및 대전사세청

의 특별보고문건 등이 들어있다.10) 내무부

는 전국의 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조사한 재

산중 주로 부동산을 조사하여 회보(문서번

호 內地제1503호)했다. 그런데 앞의 조사요

령에 내무부의 경우 경찰기관에서 조사한

재산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경찰에서는

재산조사위 구성 이전에 이미 양인의 재산

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

인다. 법무부는 검찰조직을 이용, 전국에 걸

쳐 있는 이승만·이기붕 및 가족명의의 재

산을 조사하여 회보(문서번호 法檢제3054

호)하였다.

10) 대전지방사세청의 보고(문서번호 大司調 제

97호)는 박마리아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대전

호수돈학원재단이 7천3백만환으로 불하받은

중앙극장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대전 중앙

극장은 이태리병원, 서대문자택 등 이기붕·

박마리아가 불하받은 귀속재산 중의 하나였

는데, 재단명의로 취득하고 또 기부가 예정

되어 있어 특정재산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재무부와 내무부 그리고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거의 동일했다. 재산조사위에서는

주로 이들 기관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

사보고서에 첨부한 특정재산목록(特定財産

目錄) 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8월 10일 재산

조사위 2차회의가 있기 이전 이미 이기붕·

이승만일가의 재산조사결과가 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검찰과 경찰에 의한 조사라는 사

실만 있을 뿐 재산조사위에 관한 언급은 없

으나 재산내역은 재산조사위의 항목과 일치

했다.11) 법무부와 내무부에서 재산조사위에

회보하기 전에 언론에 조사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내용에 비밀조직도

아니었던 재산조사위에 관해서 언급조차 없

었던 이유에 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이상의 내무·법무·재무부의 조사에 비

해 나머지 기관의 조사결과는 내용면에서

볼 때 부차적이다. 외무부는 주일본대표부,

주UN대사, 주뉴욕·주상항[센프란시스코]·

11) 서울신문 1960년 8월 7일자 ; 한국일보

1960년 8월 9일자. 보도내용은 검찰과 경찰

의 조사에 의해 4억환내지 5억환의 이승만재

산과 15억환의 이기붕재산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재산조사위에서는 조사재산의 현

금환산조차 않고 위원회 활동을 재산목록을

확인하는 선에 국한할 정도로 소극적으므로

재산 전체액수환산은 재산조사위에 의한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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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성[로스앤젤레스]·주호놀룰루·주제네

바·주홍콩총영사 등 이승만·이기붕의 해

외재산 은닉처로 지목된 국가의 재외공관장

에게 재산조사를 지시하는 암호전문을 보냈

다. 외교부의 조사대상은 양인이 해외로 빼

돌린 재산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

하고 혐의액수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었지

만 문서철에 의하면 막상 조사결과, 혐의내

용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었다(문서번호

外總제916호). 조사지시내용의 대부분은 주

일대표부의 류태하와 관련된 사안이었다.12)

국가별 조사지시내용을 보면 우선 주일대표

부에는 이승만소유의 500만불상당의 재부가

류태하에 의해 일본은행에 보관되고 있다는

현지 신문(요미우리)보도, 또한 류태하가 해

방당시 조선은행 동경지점에서 조선은행권

12) 류태하(柳泰夏)는 1909년생으로 경북 안동

출신이다. 해방직후 이승만계열인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안동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

했으며, 외숙이었던 장택상의 도움으로

1946년부터 이화장에 들어가 이승만을 보좌

했다. 1951년 주일대표부 참사관으로 부임

한 이후 1960년까지 이승만의 절대적인 신

임을 기반으로 50년대의 한일회담에 깊숙히

관계했다. 그 과정에서 기시노부스께, 다나

까가쓰오 등 일본의 이른바 지한파(知韓派)

정객들과 유착되기도 했다. 4·19 직후 대

표부에서 해임된 후에도 한동안 일본에 머

물러 있다가 5·16 직후 귀국했다.

2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여부, 그밖

에 유태하의 해방 후 축재 및 재산해외반출

에 대한 사실여부 등이었다. 홍콩영사관에

대한 것 역시 류태하에 의해 홍콩은행 등에

미화 2000만불상당의 자금 및 상당한 액수

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다는 통신에 대한 사

실여부였다. 이상의 조사지시에 대하여 각

재외공관에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은행

등에서 개인재산정보를 보호함에 따라 조사

상 어려움이 있어 사실여부를 알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을 뿐 조사내용이 주목되는 것

에 비해 밝혀진 내용은 거의 없었다.

이밖에 문교부의 회보(문서번호 文제

1247호)내용은 앞의 조사요령에 따라 국보

의 사유화 여부와 양인이 관련된 교육재단

에 대한 조사결과였다. 그 내용을 보면 조

사결과 양인 소유의 특정재산에 해당하는

재부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문건에는 본

조사 이전인 4·19직후 1960년 5월중순 국

립박물관에서 이화장(梨花莊)을 조사한 결

과 박물관에 비치할 만큼 중요한 골동품과

미술품이 약 100여점이 발견되었고, 국보

564호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이 정원장식을

위해 1958년 이화장으로 강제이전되었는데,

이를 환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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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회의

재산조사위 2차회의는 1차회의 후 한달

이 채 안된 8월 10일 오후 2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

된 2차회의에서는 각 부의 조사경위 보고,

논란사항에 대한 질의 및 해명, 위원회의

활동기한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각

부의 조사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국방부의 경우 4·19직후 계엄사

령부가 관리하고 있던 이기붕재산의 관리상

황, 국방부가 전국 각지에 건설하고 있던

대통령별장문제 등에 대한 사항 등 특별히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해명발언이 간략하

게 기재되어 있다.13) 대체로 각부의 조사내

용이 대동소이했으므로 이 외에 조사결과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문제는 재산을

조사 확인한 후 뒤처리 문제였다.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회의록을

보면 각 위원들은 더 이상 재산조사위의 활

동을 확대하고자 하지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위원 만장일치로 재산조사위의 활동

은 재산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선에 한정하

기로하여 별도의 가격산정조차 하지 않은

13) 내용은 군이 관리하던 이기붕의 재산은 한

국은행으로 이관했으며, 후자의 경우 육군이

대통령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지은 것으

로 개인재산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채 단지 목록만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던 것

이다. 재산조사위의 이러한 소극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재산조사위가 과도내각하에 조

직되었으며, 7·29선거 후 새 내각의 구성

에 직면한 시점이었다는 점, 또한 위원구성

원이 4·19관련세력과 관계없는 행정관료들

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써 조사활동은 일단락되었지만 재산

조사위가 2차회의 후에 목록작성과 동시에

바로 해산된 것은 아니었다. 문서철에는 각

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회신문건과 함께

1960년 8월말에서 9월까지 재산조사위원장

에 대한 진정서와 탄원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체로 특정재산의 소유권과 관

련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진정, 그리고

특정재산에 대한 불하를 요청하는 것 두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문서철에 나타난 관

련단체는 대한근로학생장학회(大韓勤勞學生

奬學會) 및 전국고학생협동조합(全國苦學生

協同組合) 그리고 문화협조회(文化協助會)

등이다.14) 이들 단체들의 진정에 대한 회신

은 2차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재산조

14) 전자는 고학생들을 위해 이태리병원을 본

단체에 경영권을 이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며, 문화협조회는 관훈동소재 세계통신사

가 실제로는 본 단체의 소유라는 내용의 진

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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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권한 밖이라고 하거나 재산처리에

대한 방침이 서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15)

맺음말

이승만·이기붕 및 그들 일가의 재산은

일제조사 이후 일부는 국가에 환수되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국가에 환수된 대

표적인 사례는 자유당 시절 서대문의 경무

대라로 불릴 정도로 권력의 중심지였던 이

기붕의 서대문저택이었다. 이기붕 저택은

4·19직후 4·19혁희생자유족회가 사무실

로 사용하다가 1963년 3월 국가가 환수하였

고, 환수직후 4·19관련단체에 무상으로 대

여되어 이듬해 5월 도서서관시설로 개조,

4·19기념도서관이 되었다. 이승만의 사저

였던 이화장 및 기타 동산 등은 망명중 입

적된 양자에게 상속되었다. 이렇듯 양인의

15) 일자상으로 마지막 문건은 5·16 직후인 6

월 13일의 것이다. 이는 재무차관으로 재산

조사위의 업무를 승계한 이한빈의 기안으로

되어 보이는데 분명하지는 않다. 그 내용은

처리가 지연되어 온 특정재산을 민법에 의

거 소유권자 및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처리

방식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다(문서번호 財管제2068호). 이 건의가 어떻

게 처리되었으며 또 재산조사위가 언제 어

떻게 폐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는 없다.

재산은 극히 일부가 국가에 환수되기도 했

으나 대부분은 4·19정신에 따라 처분되었

기보다는 다분히 행정적으로 처리되어 상속

인 또는 연고자에 양도되었던 것이다.16)

이제까지 한국현대사연구에서 공공기록

물이 사료로서 활용되는 양적·내용적 비중

은 외국에서 수집한 자료나 개인 또는 단체

소장자료, 회고록 및 증언 등의 민간자료에

크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해방이후 줄곧 유지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그리고 보존 공공기록물의 양적·질

적 부족이 미국 대외정책사 내지는 공작사

로서의 한국사와 정사에 우선하는 야사가

한국현대사의 진상으로 받아들여져 온 이유

16) 4·19의 기본정신이 5·16을 거치면서 어떻

게 희석되었는지는 1965년 6월 국무회의에

상정된 다음의 이승만의 정치적 행동금지해

제 제안이유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승만

은 한일합방이후 해외에 망명하여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쳤으며, 건국 후에는

초대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근 12년에 걸

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반을

닦고 반공체제 확립에 이바지 한 공헌에 지

대하며 5.16혁명 후에는 만리 이역에서 병상

에 누어 신음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발전과

혁명과업 수행에 정신적인 고무를 하는 등

그 공적이 다대함으로 인함 법무장관(민

복기)이 국무회의의장에게 1965.6.21 국무

회의안건철 관리번호 BA00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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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해제

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재산조사관계철 또한 재산조사담당

조직인 재산조사위에서 생산된 문서중 보존

되어 있는 문서이지만 내용도 온전하지 못

하고 분량도 1권에 불과하여 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전되려면 역시 관련자의 증언 그리고 기

타 관련자료의 보충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

지만 척박한 공공기록물 보존환경에서 미약

하나마 4·19 직후 과도행정부의 구체제 수

습처리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외국자료나 민

간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비교적 구체적

인 내용이 담겨 있는 재산조사위 기록이 그

나마 한권이라도 보존되었다는 것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

국무원령 제2호 특정재산조사위원회규정

( 국무회의록 , 1960.6, 관리번호BA0085194)

제1조(목적) 본령은 4·26사태로부터 파

생된 특정인의 재산의 소재를 파악

하기위한 조사기관을 설치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본령에 의하여 조사할

특정인의 재산이라함은 전 대통령

이승만 및 그 가족과 전 민의원의

장 이기붕 및 그 가족의 소유재산

과 유산으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과 조직) 본령에 의

하여 설치하는 조사기관은 특정재

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라 칭한다. 위원회는 외무부, 내무

부, 재무부, 부흥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부 및 상공부의 각 차관을 위

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이 소

속하는 부의 공무원중에서 대리위원

을선정하여출석케할수있다.

위원회의 사무소는 재무부에 두고 위

원회의 사무에 종사할 직원은 관계

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다.

제4조(회의절차) 위원회의 회의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대상이 되

는 재산의 소재를 직접조사하거나 정

부 또는 민간의 각 기관이나 개인에

게그조사를의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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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의 협력) 조사대상이 되는재산

을 점유또는 소지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본조사에 협

력하여그재산의소재와종류및수

량을의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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